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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899 년 설립된 우리은행은 한국의 5 대 시중은행 중 하나로 2023 년 1 분기 기준 연결자산총액 411 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위한 소매금융, 기업금융, IB 는 물론 자산운용, 

자본시장 및 신탁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시중은행 중 하나로서 619 개 지점과 89 개 사무소에 더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플랫폼을 통해 2 천만 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4 개국에 걸쳐 465 개의 해외지점 및 현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한국 시중은행 중 가장 큰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ESG 비전 및 전략  

 

우리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으로 Plan Net-Zero 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2 년에는 2050 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기후 관련 리스크관리 과제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100% 자회사로서 우리은행의 ESG 

전략과 이니셔티브는 우리금융그룹의 전략 및 

이니셔티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우리금융그룹 홈페이지 참조. 

 

금융배출량 및 그룹 내부 탄소배출량 감축 

 

우리금융그룹은 금융배출량 감축으로써 발굴되는 

기회요인에 집중한 Positive 전략과 위기요인을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데 집중한 Negative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전환금융 지원을 위해 친환경 투자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Taxonomy)를 바탕으로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 활동 및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대상을 정의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환금융을 이행함으로써 거래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금융배출량 외에 내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내부감축과 외부감축 전략을 혼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금융그룹 ESG 비전 

https://www.woorifg.com/eng/social-contribution/continuous/list.do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49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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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기준 우리금융그룹은 2030 년까지 금융배출량 27% 감축, 내부 탄소배출량 42% 감축을 실현하여 내부 

탄소배출량의 경우 2044 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050 년까지 전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내부 탄소배출량에 대해 SBTi 에서 제시하는 ACA(절대감축접근법) 방법과 2100 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우리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그룹은 2006 년에 UNGC(유엔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이래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NZBA(넷제로 은행 

연합) 등에 가입했습니다. 아울러 2023 년 8 월 24 일에는 탄소 감축목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SBTi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사회 

우리금융그룹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은행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을 넘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이 전문가 혹은 기술의 도움을 받아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은 전국에 60 개 서민금융 거점점포와 91 개 서민금융전담창구를 운영하여 우리은행이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상담과 판매를 물론, 제 2 금융권이나 서민금융 정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취약계층 고객을 연결해주는 역할까지 아우르는 서민금융종합상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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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거버넌스 

우리금융그룹은 ESG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를 수립하였으며, 2022 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와 융합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금융그룹의 2050 년 탄소중립 선언(Plan Zero 100) 실행을 위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내 

ESG 경영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그룹의 중요 사항을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를 보좌하는 ESG 경영부와 리스크관리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업무 분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룹 차원의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내 미래사업추진부문을 신설하고, 그룹사별 ESG 목표를 

부여하여 이행실적을 경영진 성과평가에 연동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ESG 경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SG 와 금융의 통합 
 

우리금융그룹은 ESG 금융을 선언적 측면이 아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경영 활동에 통합하고 

모든 금융활동에 반영하고자 ESG 금융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ESG 금융은 환경적·사회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금융지원 등을 

의미합니다. ESG 금융 원칙에는 여신, 수신, 

채권, 투자 및 PF, 자산운용에 대한 원칙을 

포함하여 의사결정 체계 및 ESG 금융에 대한 

투명한 성과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사회적 기여를 추진하기 위해 

ESG 금융 원칙을 제정하고 친환경금융, 

사회적금융, 포용금융을 3 대축으로 하여 ESG 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친환경금융, 

사회적금융, 포용금융을 점차 확대하여 ESG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ESG 금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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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은 ESG 요소를 고객 확인 및 고객에 대한 실사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CDD)는 고객에 대한 사실 수집 과정으로 대출을 받을 고객이 환경적·사회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ESG 금융을 위한 노력 

 

우리금융그룹이 2030 년까지 100 조원 규모의 ESG 금융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은행은 2019 년부터 총 45 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해왔습니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재생에너지 사업, 친환경 건물, 사회적 

기업 등에 투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되었으며, 베트남에 70MW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신디케이트론, 국내 150MW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PF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ESG 금융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금융그룹은 친환경 전기차 관련 금융상품, 친환경 기업 및 사업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포용금융 등을 확대하여 금융기관으로서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계획입니다. 

 

 

2. 우리은행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우리은행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지속가능금융상품’(Sustainability Financing 

Instruments, SFI)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는 관심 있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우리은행 지속가능금융상품(SFI)의 투명성, 공개성, 무결성 및 품질을 강화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적격 카테고리(Eligible Categories)에 포함되는 사업 및 지출에 사용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녹색채권·여신, 사회적 채권·여신,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여신 등이 지속가능금융상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는 2021 년 녹색채권원칙(GBP), 2023 년 사회적채권원칙(SBP), 2021 년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BG), 2023 년 녹색여신원칙(GLP), 2023 년 사회적여신원칙(SLP)에 부합합니다. 또한 

이행 및 실질적 적용이 가능한 선에서 EU 녹색분류체계 위임법률(EU Taxonomy Climate Delegated Act)1 에 

의거한 기술선별기준을 적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위 원칙과 연계된 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괄합니다. 

  

 
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PI_COM:C(202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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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의 용도 

2. 프로젝트 평가 및 선별 절차 

3. 자금의 관리 방안  

4. 사후 보고  

5. 외부 검토 

 

우리은행은 당사의 현재와 미래의 사업 니즈에 따라 여러 다른 통화, 국가, 시장 등으로 제약 없이 

지속가능금융상품(SFI)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본 프레임워크는 추후 수정 혹은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적절한 외부 검토 받아 현재 수준의 투명성 및 보고 

공시가 향후 모든 버전에서 유지 또는 강화될 것입니다.  

 

2.1 자금의 용도 

우리은행 지속가능금융상품(SFI)의 발행대금은 다음과 같은 적격자산에 대한 자금 또는 대환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1) 자금의 사용처가 적격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2) 매출의 90% 이상을 

적격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 3) 자금 사용 시 적격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우리은행의 자체적인 지출   

 

적용 가능한 용처에는 해당 SFI 발행일 기준 36 개월 이내에 취급된 기존 대출에 대한 차환이 포함됩니다. 

 
2.1.1 적격 녹색 카테고리 

적격 카테고리 적격성 기준  UN SDG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사업의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   

- 육상 및 해상 태양광 발전(집광형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 발전 모두 포함),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2 

- 바이오매스 에너지(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100g 

CO2e/kWh 미만인 냉난방 및 전력용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액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며, 이때 

바이오매스 원료가 지속가능한 원료여야 함)3 

- 해양에너지(해양 열에너지, 조력 발전)4 

목표 7: 

적정가격의 청정 

에너지 

 
2  해상 태양광·풍력 발전단지의 경우 화석연료 기반 백업 전원은 정전 발생 시 재가동, 모니터링, 운영 및 복구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3 목재 펠릿, 우드칩 등 바이오매스 원료의 경우, 우리은행은 필요시 FSC 인증을 받은 지속가능한 연료만 사용합니다. FSC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생물자원에서 유래하거나 잠재적인 식량 공급원이거나 탄소 저장고를 고갈시키는 바이오매스 원료는 제외됩니다. 

4 해상 태양광·풍력 발전단지의 경우 화석연료 기반 백업 전원은 정전 발생 시 재가동, 모니터링, 운영 및 복구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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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 발전(인공 저수지가 없는 수로식 혹은 

자연유하식 발전소이거나 발전 시설의 전력 밀도가 

5W/m2를 초과하거나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kWh 미만) 

- 지열 에너지(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100g 

CO2e/kWh 미만) 

•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생산 혹은 

수입 

에너지 효율 

• 베이스라인 또는 시장 평균 대비 30% 이상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달성하는 개발 사업, 제조업, 인프라 구축, 장비, 

기술 등: 

- 수소연료전지 기술 

- 건물 및 가정 에너지 관리: 조명, 공조장치, 폐열 회수, 

지역냉방 등 개선 

- 열 펌프, 열 교환기 등 공장 내 폐열을 기타 산업에 

유용한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열 회수 기술 

 

목표 7: 

적정가격의 청정 

에너지 

오염 방지 및 관리 

• 생물, 물리, 화학 방법을 통해 환경오염 감축 및 물, 공기, 

토양의 환경 오염원을 제거 또는 크게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가능케하는 기술 및 관련 서비스:  

-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 사용5  

- 에너지 회수 효율 25% 이상,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100g CO2e/kWh 미만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6 

- 질소 감축(산업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 기술) - 

화석연료 기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배출 감소 제외 

- 미세먼지 관리  

- 토질 복원 

- 수생태계 복원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천연자원 및 토지 

사용에 관한 환경 

지속가능 관리 

• 친환경 지속가능한 농업 

- 스마트 농업, 미량 관개, 농업 미생물7, 수직농업 

목표 2: 

기아 종식 

 

 
5 EU 지침 2012/19/EU 에 따라 지구온난화지수 15 CO2e 미만인 냉매를 사용하는 처리장비에 투자하거나, 지구온난화지수 15 CO2e 이상인 

냉매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6 EU 지역 외 소재한 시설만 적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적격 사업을 승인할 때 폐기물 계층 구조와 현지 환경법이 고려됩니다. 

7 미생물: 식물보호제품(PPP) 활성물질과 마찬가지로, 시장 출시와 관련된 규제에 따라 승인 기준을 만족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보호제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위해성 평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EU 에서 승인을 받은 미생물은 60 종 이상이 

있습니다.(Farm to Fork: new rules for micro-organisms (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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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농·무항생제 인증 라벨이 

부착된 축산물8 

저탄소 교통수단 

• 저탄소 교통수단 및 인프라의 개발, 건설 및 제조:  

- 자가교통수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전기차 등 

배기가스 배출량 제로 차량 혹은 2025 년까지 

배기가스 배출량 50g CO2/km 이하인 차량 

- 대중교통수단: 직접 배기가스 배출량 제로 차량 혹은 

2025 년까지 배기가스 배출량 50g CO2/km 이하인 

라이트 레일(LRT), 지하철, 트램, 트롤리버스, 버스, 

철도 

- 인프라: 전기동차 터널 

• 순수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또는 2025 년까지 

배기가스 배출량 50g CO2/km 이하인 차량 및 오토바이를 

위한 배터리 생산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 

•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투자 및 연구개발 

• 친환경 해상 운송 및 인프라의 개발, 건설, 및 제조:  

-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 제로 선박 

- 2025 년 12 월 31 일까지는 정상 운항 또는 항구에서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 제로 연료나 플러그인으로 

에너지의 최소 25% 이상을 충당하는 하이브리드 및 

이중연료 엔진 선박(이후에는 해당되지 않음) 

- 2025 년 12 월 31 일까지는 재생에너지원에서 

충당되는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 제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2022 년 4 월 1 일 기준 

요구되는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보다 EEDI 가 10% 

낮은 선박 

* 화석연료를 운송하는 상업용 차량 및 선박은 제외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수질 및 

폐수 관리 

•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솔루션  

- 수질 개선 인프라  

- 폐수 처리  

- 멤브레인 정수를 통한 폐수 재활용(하수 및 폐수 

재활용, 수생태계 복원)  

목표 6:  

깨끗한 물과 

위생 

 
8 https://www.naqs.go.kr/eng/contents/contents.do?menuId=MN20568 

https://www.naqs.go.kr/eng/contents/contents.do?menuId=MN2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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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물  

• 다음과 같은 지역, 국가 또는 국제 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상업용 혹은 주거용 건물의 건축 및 개보수 

- 에너지 및 환경 디자인 리더십(LEED) 인증제도 골드 

등급 이상   

- BREEAM 엑셀렌트 등급 이상  

- 녹색건축인증(G-SEED) 그린 2 등급 이상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기후변화 적응 
• 기후 관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등 정보지원시스템 

• 홍수 완화(지속 가능한 도심 배수 시스템, 치수 사업)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2.1.2 적격 사회적 카테고리  

 

적격 카테고리 
지원 가능 프로젝트  

(하기의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UN SDG 

고용 창출, 중소기업 

금융, 미소금융 

• 중소기업,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대출 또는 직접 

투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9에 의거하여 종업원 

수가 50 인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 ‘일자리창출기업’이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50 인 이상의 기업을 뜻한다. 

(i) 직전 회계연도 대비 직원 수를 5% 이상 늘리기 위한 

채용 제도를 도입(이때 신규 채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인 실업자로 충당), (ii)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창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수여, (iii)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관련 상을 수상 

- 스타트업(창업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10 

 

* ‘예외 사항’에 포함된 업종에 대한 대출은 적격대상에서 제외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2 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 전문은 웹사이트 참조. http://law.go.kr/LSW/eng/engMain.do 

10 스타트업의 정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 조의 3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 전문은 웹사이트 참조.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0093&lang=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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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금융 

• 사회적기업육성법11 제 2 조에 의거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첨부 2 참조) 

•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12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한 공공주택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승인 공공주택 임차인에 대한 대출 

• 다음과 같은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  저소득층13  

- 18 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한부모 가정14  

- 60 세 이상 또는 18 세 미만의 재정적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15  

- 다문화 한부모 가정16  

- 주거안정 관련 정부가 설정한 기타 지원 대상자 기준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필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보건, 

교육, 자금지원, 

금융서비스 등 

생계지원 서비스) 

• 다음 대상자를 위한 의료, 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대출 

- 저소득층 13 

- 18 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한부모 가정 14 

- 60 세 이상 또는 18 세 미만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 15 

- 다문화 한부모 가정 16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 10: 

불평등 완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 

• 첨부 1 에 명시된 대상 계층을 위해 다음과 관련된 프로젝트 

- 깨끗한 식수 

- 하수 

- 위생시설 

- 대중교통17 

- 에너지18 

• 국제개발은행 또는 UN 산하기구 등의 기관을 통한 

개발도상국가의 사회 및 인프라 개발 파이낸싱 

목표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11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 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 전문은 웹사이트 참조. http://law.go.kr/LSW/eng/engMain.do 

12 정부기관의 인증요건은 웹사이트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kosea/reserve.do?dep1_kind=2 

13 저소득층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14 사회적기업육성법 정의에 의거합니다. 

15 상동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의에 의거합니다. 

17 프로젝트 사례는 2.1.1. ‘저탄소 운송’ 참조.   

18 프로젝트 사례는 2.1.1 '재생 에너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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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예외 사항 

 

다음 업종은 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치품 업종(귀금속 도매 또는 중개업, 광물 도매 또는 중개업, 예술작품 및 골동품 도매 또는 중개업, 

골프장 관련) 

• 아동 노동 

• 성인물 산업 

• 무기 

• 술 

• 담배 

• 원자력 

• 화석연료 관련 설비(생산, 유통, 정화작업 및 R&D. 화석연료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하는 기술)  

2.2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는 우리은행의 발행대금이 적격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취급 대출이나 기존 사업 및 자산에 

사용되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프레임워크에 의거하여 발행된 각각의 채권과 실행된 대출의 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적격 사업은 

먼저 우리은행의 사업부가 파악하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적격 사업은 우리은행의 통상적인 대출 취급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은행은 사업 선정과 자금의 사용에 대한 본 프레임워크의 적격기준에 따라 후보 사업 및 차용인 평가를 

담당하는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 파이낸싱 실무그룹(GSSFW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실무그룹은 상생금융부, 

기업금융솔루션부, 기업고객부, 글로벌영업추진부, CIB 사업부, 주택기금부, 자금부, ESG 기획부 대표로 

구성됩니다. 

 

실무그룹은 적격 카테고리 내 자금의 사용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실무그룹은 모든 자금의 

사용처가 적격기준에 여전히 부합하는지 확인하거나 사업의 변경, 삭제, 추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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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사회적 리스크 식별 및 완화 

 

우리은행은 대출심사와 신용평가 과정에서 ESG 금융 원칙에 따라 ESG 요소를 고려합니다. ESG 평가 요소에는 

대상 기업의 윤리, 안전, 환경, 근로 조건, 지속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별된 리스크 요인은 

리스크관리모델에 편입되어 필요에 따라 관리됩니다. 

 

지난해 8 월 적도원칙을 채택한 이후 우리은행은 대규모 PF 관련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행은 적도원칙이 적용되는 모든 금융 프로젝트에 환경적·사회적 리스크 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PF 의 환경적·사회적 리스크를 분류한 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외부컨설팅업체를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사업기간 동안 파악된 환경적·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차주와 꾸준히 소통을 이어갑니다.  

 

2.3 자금 관리 

 

우리은행은 지속가능금융상품(SFI) 기록부를 구축하여 채권 및 대출 자금의 사용을 기록하고 추적할 예정입니다. 

발행대금은 적격 자산에 사용될 때까지 일반자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됩니다. 

 

본 기록부는 자금부가 대표로 관리하며, 매년 전체 자금 풀 내에서 적격 사업 및 지출에 관한 재배분, 상환, 인출 

현황을 검토하게 됩니다. 

 

본 기록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를 포함합니다. 

(1) 지속가능금융상품(SFI)에 대한 상세사항: ISIN,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쿠폰 등  

(2) 자금의 사용 정보: 

• 적격 사업 또는 적격 카테고리에 할당된 대금 

• 본 프레임워크 의거 자금 사용 및 지출이 발생한 적격사업 요약서 

• 적격 사업 또는 지출에 아직 할당되지 않은 미사용 대금 

• 기타 필요한 정보 

대금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우리은행의 일반 유동성 관리정책에 따라 사용이 유보됩니다. 미소진 자금은 현금, 

현금등가물, 투자적격 증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또는 기타 자본관리 활동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발행대금은 다른 통화로 스와프되거나 헷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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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후 보고 
 

우리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발행대금의 사용 현황 및 영향 보고서는 가능한 선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해당 채권 발행일로부터 약 1 년 이내 시점부터 공지되며, 발행대금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매년 

공지될 예정입니다. 본 공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가 포함됩니다. 

 
요약 
 

해당 보고기간 내에 실행된 모든 지속가능금융상품(SFI) 및 보고일 기준 잔액, 거래일, 원금, 만기일, 이자율 또는 

쿠폰, ISIN 등 각각의 거래 조건 

 
사용 보고서 

• 각각의 지속가능금융상품(SFI) 대금 사용이 본 프레임워크에 부합함을 확인 

• 할당된 자금 총액 및 각 적격 카테고리별 세부내역 

• 미사용 발행대금 잔액 

• 신규 파이낸싱 및 리파이낸싱 비중 

 
영향 보고서 
 

우리은행은 관련성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적격 사업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적격 사업 및 지출의 성격, 정보의 가용성 등에 따라 실무그룹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Handbook: Harmonized Framework for Impact Reporting (2023 년 6 월)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적격 녹색 카테고리 

분류 영향 지표 

재생에너지 • 총 설치용량(MW) 

•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tCO2e) 

에너지 효율성 • 연간 예상 에너지 저감(MWh)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tCO2e) 

오염 방지 및 관리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포집량(tCO2e) 

• 수거 및 폐기·처리된 폐기물(톤) 

• 사업에 따라 관련성 있는 기타 지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및 토지 사용 

• 지속가능한 농지 관리 관행이 실천되는 면적(헥타르) 

• 사업에 따라 관련성 있는 기타 지표 

https://www.icmagroup.org/sustainable-finance/impact-reporting/green-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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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교통수단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tCO2e) 

• 자금지원을 받은 육상 및 해상 저탄소 운송수단 대수 

• 사업에 따라 관련성 있는 기타 지표 

지속가능한 용수 및 폐수 관리 • 연간 절약 또는 재활용되는 물의 양(m3) 

친환경 건물 •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 수(라벨과 등급별)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tCO2e) 

• 연간 예상 에너지 저감(MWh) 

 

적격 사회적 카테고리  

분류 영향 지표 

고용 창출  •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수(추정) 

• 창출된 일자리 수 

• 적격 차주에게 실행된 대출 건수 및 금액 

사회적기업 파이낸싱 •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 

• 적격 차주에게 실행된 대출 건수 및 금액 

주거안정 • 개발, 건설, 인수한 공공주택 세대 수 

• 적격 차주에게 실행된 대출 건수 및 금액 

생계지원 서비스 접근성  

 

• 개선되거나 제공된 서비스의 수 

• 수혜자 인원 및 성격 

• 적격 차주에게 실행된 대출 건수 및 금액 

기본 인프라 • 지원을 받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수 

• 적격 차주에게 실행된 대출 건수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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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검토 

 
외부 검토 의견 
 

우리은행은 당행의 본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고 GBP, SBP, SBG 와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DNV 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후 보고에 대한 외부 검증  

 

우리은행은 지속가능금융상품(SFI) 만기일까지 발행대금의 사용 및 영향에 대해 매년 또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독립 외부 검증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외부 검증은 관련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 환경 컨설턴트 등 충분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은행의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외부 검토 의견, 사후 연례 보고서는 당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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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대상자 예시  

1. 저소득층  

2. 자연재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  

3. 장애인  

4. 이민자 또는 실향민  

5. 저학력자  

6. 필수 생계지원형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양질의 접근성 부족으로 소외된 계층  

7. 실업자 

 

첨부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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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b.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제 3 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 2 조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